
 

년일반적으로청구되는금액

환자가 재정지원정책

에따라지원을받는경우 병원은동일한서비스를

보장하는보험에가입한개인에게일반적으로청구되는

금액 을초과하는금액을

청구할수없습니다 재정지원자격을갖춘환자에게는

모든할인 에따라제공되는할인포함과보험료가

적용된후에개인적으로납부해야하는금액만

청구되는것으로간주됩니다

는해당진료에대해병원이청구하는

총액에해당총액의 이상 비율을곱하는

방식으로 를결정합니다 비율은해마다이전

개월동안의료보험사가허용한모든의료비총액을

해당청구와관련된총액의합계로나누어계산됩니다

이러한목적으로의료보험사가허용하는총금액에는

보험사가상환할금액과기본분담금

가입자부담금 또는가입자분담금 의

형태로개인적으로납부해야하는금액있는경우이모두

포함됩니다 계산은각병원에대해매년실시됩니다

재정지원자격이승인되면병원은재정지원소득및

할인표에명시된바에따라재정지원할인을적용합니다

환자가납부해야할잔액이 비율보다적은지확인하기

위한검토도수행됩니다 미지불잔액이 허용금액을

초과하는경우해당잔액에추가할인이적용되어

비율로감액됩니다

다음은각 병원의 비율입니다

계산과관련하여질문이있는경우전화 번

또는 번으로문의하십시오

 

 

병원 이름 일반적으로청구되는금액 비율

 

 


